
3-5-6 단기 연수비 지급 규정

단기 연수비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연구에 전념하여 학문의 전문성과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건실한 교육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기 연수비의 지

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 본 규정에 필요한 예산은 대학 회계의 교육훈련비 또는 후원금으로 충당한

다.

제3조(선발 대상) 단기 연수비 지급대상은 본교에서 4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교원

이라야 한다.

제4조(선발 방법) 총장의 추천으로 선발한다.

제5조(연구활동 기간) 연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연구비 지급 범위) 단기 연수비 지급은 여비, 숙식비, 등록비 범위 내에서 본인이 

총 금액의 1/3을 부담하고 학교에서 2/3를 지급한다.

제7조(수혜자의 의무 사항) 수혜자는 연수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가르치고 봉사함으로 

본교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